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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기구비품(로커 2종 3점) 불용요청

        1. 물품관리규정 제50조(불용결정기준) 및 제 51조(불용결정의 절차)와 관련입

니다. 

  

        2.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처 노후화 및 사용용도가 상실된 공기구비품에 대하

여 아래와 같이 불용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          가. 구    분 : 비유동자산(공기구비품) 

          나. 대상물품 : 로커 2종 3점 

          다. 불용요청사유 :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물품 노후화 및 장기간 사용으로 

인한 고장 등 용도상실 

          라. 세부내역 : 붙임 참조 

  

  

붙임 : 1. 불용물품심사조서(유피스) 1부. 

       2. 불용물품소견서 및 사진 1부.  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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